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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납

거 납 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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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 리

리 원 원 해

폐지

치

재원

원 치

원 운

운용 리

폐지

사 칭 사용 지

지도 감독･

한

칙

양 규

과태료

칙

한

과태료 과

칙

납 에 한 료 지

과 납 차

달

운용에 한 공시

운용에 드는 비용

폐지 청 등에 한 공

치계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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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

산

운용에 한

목1 ( ) 산

운용에 필 한 사항 함

산업 비

보 하고 산업 안

도 함 목 한다

2 ( ) 에 사용하는 용

어 뜻 다 과 같다

산 란 돼지 닭 등에

생산 식 알과 그 에

림 산식 하는 가

생산 말한다

산업 란 내에 산

통 개

산

운용에 한 시행

목1 ( ) 산｢

운용에 한 에｣

사항과 그 시행에 필 한 사항

규 함 목 한다

림 산식 타 개

산

운용에 한 시행규칙

목1 ( ) 규칙 산｢

운용에 한 ｣

같 시행 에 사항과

그 시행에 필 한 사항 규 함

목 한다

산2 ( ) 산｢

운용에 한 하｣

라 한다 에

림 산식 하는 가

생산 란 말 양 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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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하거 그 산 생산하

한 가 사 하는 말

한다

산단체 란 민 에｢ ｣

라 립 비 리

산업 또는

원 하는 단 단체

업 동 합 에｢ ｣

라 립 업 동 합 앙

말한다

산 란畜産自助金

산 안 고하고 비

진하는 등 산업

도 하 하여 산업 가 납

하는 액 주 재원 하여

운용 는 말한다･

산 란 산업

가 납 하는

산양 포함한다 사슴 꿀 리

칠 거 리 꿩에

생산 식 뿔 꿀 알

말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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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거 라 한다 주

재원 치 산

말한다

산 란 산업

가 납 하는

하 거 라 한다 주

재원 치 산

말한다

산 치3 ( ) 산단①

체가 산 하

라 한다 치하 는 경우에는

산 별 산 하

라 한다 과 산

하 라 한다

하 택하여야 한다

하 산 에는 하②

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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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한우 우

하여 치할 다

항에 라 치하③

는 경우 하 산 에 개 상

산단체가 는 경우에는 림

산식 하는 에

라 공동 하 치

하여야 한다

공동 치 비 원3 (

등) 항에 라①

하 산 에 개 상 산

단체가 공동 하 산

치하 공동 치

비 원 하 공동 비 원

라 한다 하여야 한다

공동 비 원 는 내②

원 하고 원 각 산

단체 하여 하는 다

각 사람 하 원

원 에 한다

산업 내

산단체 원 내

학계 사 비 통

가 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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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 비 원 는 재 원 과③

과 원 과

찬 다 각 사항 결

할 다

항에 산

하 라

한다 치계 또는 에

산 하

라 한다 치계

립

그 에 또는

치에 필 한 사항

공동 비 원 는 에④

리 원 하

리 원 라 한다 또는

에 원 가

치 지 한다

항 항 지에 규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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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4 ( ) ①

다 각 사업에사용하여야한다

산 비 진 보

산업 비 항

에 도매 등과

항에 납 에 한

보 공

산 안

통 개 사업

산 비 진 질 생

산 향상 안 고 등

한 사 연

사업에 한 경 평가

한 사항 에 공동 비

운 에 필 한 사항 공동 비･

원 결 거쳐 원

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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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치 목

달 하 하여 에

리 원 또는

에 원 가

필 하다고 하는 사업

항에도 하고②

에 연

또는 지원 항

에｢ ｣

과 신 등 진 에 한｢ ｣

에 신 고

프 그램에 산

용하여 시키는 태

고는 한다 용도 는 사용할

없다

치5 ( ) 산단①

체는 치하

4 치계 내용( )

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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림 산식 하는 에

라 미리 림 산식 에

게 치 재원 보 안 등

포함 치계

하여 승 후

항에 라 원

상 하고

상 찬 얻어야 한다

치계 에는 다 각 사항

포함 어야 한다

칭

치 목

재원 보 안

운용계

개 상 산단체가 공동

하 치 운용･

하 는 경우에는 그 운용

차

차 등5 ( ) ①

산단체는 항에 라

치에 한 원

하 는 경우에는 그 산단

체 한 원

집하여야 한다

산단체 항에 라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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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집할 경우에는

개 지 목 안

건과 시･

집통지 원에게 하

여야 한다

는 하③

비 한다無記名

결과 공6 ( ) 산단체는

항에 라 실시

결과 산업 가 게 알

도 다 각 어느 하 에

해당하는 매체 통하여 공 하여

야 한다

간지

산 신･

산단체 게시

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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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단체는 항에 라 실시②

결과 지체 없 림

산식 에게 보고하고

내에 림 산식

하는 에 라 공 하

여야 한다

항에 차③

과 그 에 필 한 사항 림

산식 한다

6 ( 재원)

다 각 재원 한다

거

연 또는 지원

산 가공처리｢ ｣

에 업 업 사｢

료 리 에｣

업 등 산 업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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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

운용 등 그

거 한도7 ( ) 거①

한도는 가 또는 산

평균 거래가격 천 내

한다

항에 가 또는 산②

평균 거래가격 림 산식

하는 평균 거래가격

한다 다만 림 산

식 공 과 과 그

사 해당 가 또는 산 시

가격 하게 하락한 경우에

는 지체 없 하여 그 평

균 거래가격 다시 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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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등8 ( ) 산단①

체는 치 폐지에

한 찬 등 하여 특별

시 역시 특별 치시 도 특별･ ･ ･ ･

치도 또는 시 치 말한･ ･

다 등 역 하

라 한다 하여 산업 에

원 한다 경우 산단

체가 원 에 지 한 비용

지 할 다

항에 라 원②

는 한다

원 는 상③

하 에 통

하 별 원

산업 가 사

규 등 고 하여 통

한다

원2 ( ) 산｢

운용에 한 하｣

라 한다 항에

원 는 가 별

하여 다 각 같 한다

한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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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에 는④

산업 과 또는

돼지

계

산란계

우

말 양 리 사슴 칠 꿀

거 리 꿩 각

별 원3 (

등) 항에①

별 원 별

과 같다

산단체는 원 거②

지 항에 별

원 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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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또는 산 상

사 하거 생산하는 산업 가

에 참여하여야 한다

원 당 는 다 각⑤

에 라 결 다

후보 가 별

원 같거 경

우 당

후보 가 별

원 보다 많 경우

별 원

지 다 득 결 다

만 상 같 득

하여 그 에 원

가 과 에는 그 같

득 에 연 당

한다

특별 치시 특별 치도지사⑥ ･ ･ 가 사 마릿 등 보고7 ( ) 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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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 청 치･ ･ 청

말한다 하 같다 항에

원 하여 림

산식 하는 에

라 할 지역 산업

산업 별 가 사 마릿 사

한 근 내 행 통계 료

림 산식 에게 보고

하여야 한다 경우 시 ･ ･

청 특별시 역시 도지사･ ･

거쳐 보고하여야 한다

원 후보 격 등⑦ ･ ･

거 원 에 필 한 사항

림 산식 한다

별 치시 특별 치도지사 시･ ･ ･

청 치 청 말･

한다 항에 라 보고

할 경우에는 다 각 에 해당

하는 그 상 하고 보고

내용에는 산업 별 가

주･ ･

연락처 가 사 마릿 포함

하여야 한다

어업 어 식 산업｢ ･

본 가목에｣

업

매 목 해당 가 사

하는

원 후보 격 등8 ( ･

거 등) 항에①

원 후보 하 후보 라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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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격 거공고 재

에 주 거 또는 사업居所

산업 한다

② 후보 등 하 는 사람

지 산단체가 지 한

에 등 신청 하여야 한다

산단체는 지③

거 하고 시

거 별

원 등 공고하여야 한다

산단체는 지④

후보 공고하여야 한다

는 단 또는 연單記名⑤

에 한 비連記名

하 한다

는 직 또는 우편에 한⑥

하 우편에 한 는

후 시 지 산단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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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보 거9 ( ) 산단①

체는 항에 라

원 에 결원 생하 보

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

지 한 에 도착한 것만 한

것 본다

산단체는 에⑦

갖 어 어야 한다

산단체는 항에⑧

라 당 가 결 었 에는

시 당 주 공고하

여야 한다 경우 공고 에

하여는 용한다

항 항 지에 규⑨

한 사항 에 거 등에 필 한 사

항 해당 산단체 규

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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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미만 경우에는 보

거 실시하지 아니할 다

항에 라 원②

는 간

한다

항에 보 거 차③

등에 하여는 항

항 항 지 규

용한다

원 치10 ( ) 산단체는

과 사 결

하여 항에 라

원 원 다

원11 ( ) 원①

는

상 하 감사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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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하②

라 한다 원 원 에

사람 하고 는

한다

원 원③

천하고 원 가 지

하는 사람 하고 는

한다

감사는 원 원 에④

사람 하고 는

한다

원 운12 ( ) ①

원 하고 사 리

한다

원 는 필 하다고②

할 에 집한다 다만 재

원 상 하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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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리

원 원 할

항에 림 산식

청 에는 개

월 내에 원 집하여야

한다

원 는 재 원 과③

개 하고開議

원 과 찬 결한

다 다만

사항 재 원 상

개 하고 원

상 찬 결한다

항 항 지에 규④

한 사항 에 원 운 에 필

한 사항 림 산식

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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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직13 ( ) 원 는

다 각 사항 결한다

치 폐지

항에 라 폐지 는 경우는

한다

거 액

사업 계 결산

주 항목 지 액 변경

하 변경 는 경우는

한다

운용에 한 감사

항 항에

리 원 원

원

에 리

원 원 해

원 운 규 개･

그 에 원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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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치는 것 필 하다고

하는 사항

리 원 치14 ( )

치한 산단체는

과 운용

하여 리 원 하

리 원 라 한다 다

리 원 등15 ( ) ①

리 원 는 원 과 원

포함하여 상 하

원 하고 원 다 각

에 해당하는 사람 한다

경우 원 과 는

원 한다

원 원 에

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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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림 산식 하는

계 공 원

산단체 단 단체

업 동 합 에｢ ｣

업 동 합 앙 산경

사 그가 지 하는 사람

항에 납

그가 지 하는 사람

림 산식 지 하는

비 보 등 목 하는

민간단체 비 리민간단체 지원｢

에 비 리민간단｣

체 말한다 그가 지

하는 사람

산단체가 천하는 학계 생

산 가공 통 보마케 각･ ･ ･

야 가 림 산식

지 하는 사람

리 원 에 참여하는 원9 ( )

항 에 림

산식 하는 계 공

원 란 산 생산 통

담당하는 림 산식 공

원 에 림 산식

지 하는 사람 말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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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에 림 산식

하는 산 업계

천하는 사람 림 산식

지 하는 사람

리 원 는 원 과②

원 다

원 원 원 에③

하고 그 는 한다

원 원 에 하④

고 그 는 한다

원 과 원 한⑤

원 는 한다

원 직 하 리⑥

원 규 하는 에 라 직

행 경비 등 실비 지

다

리 원 는 재 원 과⑦

개 하고 원 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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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 결한다

항 항 지에 규⑧

한 사항 에 리 원 운･

에 필 한 사항 림 산식

한다

리 원 직16 ( ) 리 원

는 달 운용과･

하여 다 각 업 행한다

거 납과

리 집행

거 납 탁

료 결

운용계 립 변･

경과 결산 그 내용 원

보고

원 에 하는 업

리 원 운 규 개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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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운 에

한 사항

17 사 치 등( )

리 원 는 리 원 운①

사 보 하 하여

사 하 사 라

한다 다

사 운 에 필 한 사항②

리 원 결 거쳐 원

한다

거 납18 ( ) ①

치 경우 산업 는

가 도 하거 도 용

매 탁 매 포함한다 하

항 항 항

에 같다 할 또는 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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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할 에는 그 내

에 원 에 결한 거

액 리 원 에 납 하

여야 한다

산업 는 항에 라 직②

거 납 하지 아니하는

경우에는 도매 仲都賣人

식 매업 등 하 도매

등 라 한다 에게 거

리 원 에 납 하게 하여代納

야 한다 경우 도매 등 해

당 가 도 용 매하 거

해당 산 매한 산업

에게 거 청 할 다

리 원 는 거 납③

안내 공시등

용하여 납 상 납 액 납

등 거 납 에 한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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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항 산업 에게 알 야 한다

리 원 는 거 납④

안내 산업 또는 도매

등 볼 는 곳에 게시하여

야 한다

항 항 지에 규⑤

한 사항 에 목별 거

납 등 거 납 에

필 한 사항 림 산식

한다

거 납 탁19 ( ) ①

리 원 원

항 항에 거

납 산 가공처리｢ ｣

에 업 하는

에게 탁할 다 경우

리 원 는 납 탁 업

납 에 한 료 지10 ( )

항 후단에

료는 거 내

에 리 원 가 납

과 하여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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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납 라 한

다 에게 림 산식

하는 에 라 료 지 할

다

납 업 지 업②

그 에 림 산식

하는 당한 사 없 산업 또

는 도매 등 거 납

뢰 거 하거 거

납업 단할 없다

납 산업 또는 도③

매 등 거 납 거

하는 경우에 해당 가 또는 산

도 또는 집 등 거集乳

할 다

납 거 납④

하 에는 다 달 지 해

당 리 원 에 납 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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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다만 납 가 지연 경우 지연

액에 하루에 만 단리

지연 간만큼 용하여 리

원 에 납 하여야 한다

산업 또는 도매 등⑤

납 에 납 하지 아니한 거

리 원 가 징 하여야

한다

납 거 별도⑥

계 리하여야 한다

과 납20 ( ) 리 원

는 산업 가 착 등 납

한 과 납 過誤納金

청 할 에는 림 산식

하는 에 라 지체 없

하여야 하 리 원 가

한 과 납 산업 청

과 납 차11 ( ) ①

에 과 납

산업 가 청 한 또는

리 원 가 과 납 한

개월 내에 하여야 하

리 원 는 별 과半期

납 여 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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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가 없는 경우에도 림 산식

하는 에 라 하여

야 한다

운용 리21 ( )

리 원 가 운①

용 리한다･

리 원 는 운용②

계 안 하여 원

결 거쳐 림 산식

승 아야 한다

항에 운용③

계 계 과 지 계

하 지 계 사업별 주

항목 항목 한다

리 원 는 운용④

계 주 항목 지 액 변

경하 운용계 변

② 리 원 는 항에 라 과

납 하 에는 내

용 납 에 통보하여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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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안 하여 원 결

거쳐 림 산식 승

아야 한다

항에도 하고 주 항목⑤

지 액 하 변경

는 경우에는 운용계

변경안 하여 원

결 거치지 아니하고 림 산

식 승 아 변경할

다

리 원 는 림 산식⑥

하는 에 라

달 운용에 한 사항

공시하여야 한다

달 운용에12 (

한 공시) 리 원 는

항에 라 계연도마다

달 운용에 한 결산보

고 다 계연도 월

지 다 계연도 사업계

해당 계연도 월 지 각각

원 승 아 공시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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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에 드는 비용⑦

규 에 라 림 산

식 하는 과

할 없다

항 항 지에 규⑧

한 사항 에

운용계 립 변경 차 계･

계약에 한 사항 등

야 한다 경우 공시 에

하여는 용한다

운용에 드는 비13 (

용) 항에 라

운용에 드는 비용 다 각

에 과할

없다

액 억원

상 경우 액

액 억원 미

만 경우 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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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용 리에 필 한 사항 림

산식 한다

리 원 원 해22 ( )

원 재 원①

상 원 에 리 원

원 해 청할 다

림 산식 다 각②

사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원 에 리 원 원 해

청할 다

운 과 하여 사상

처 경우

에 검사 결과 해

필 하다고 하는 경우

폐지23 ( ) 산①

업 는 치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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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 하 곤란하다고 하는 경

우에는 산업 상

또는 도 말 하여 가

또는 산 상

사 하거 생산하는 산업

아 원 에

폐지 청할 다

항에 산업②

청 내에

원 집하여

폐지에 한 찬 실시하

여야 한다

항에도 하고 산업③

상 폐지

청한 경우에는 청

폐지 것 본다

항에 라④

폐지가 결 거 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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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폐지가 청

에는 시 리 원 납

에 그 사실 알리고 리 원

또는 납 통한 거

납 지하여야 한다 경우

항에 라 폐지가

결 거 항에 라

폐지가 청 에 납

거 하지 아니하

납 가 지연 었 거

납 하여야 한다

항에 라⑤

폐지 청 그 청

사 찬 등 지체

없 림 산식 에게 보

고하고 폐지 청 내

에 림 산식 하는

에 라 공 하여야 한다

폐지 청 등에14 (

한 공 ) 항

항에 공 에 하여는

용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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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에 결과⑥

또는 항에 폐지 사실 지

체 없 림 산식 에게

보고하고 또는 폐지

내에 림 산식

하는 에 라 공 하여야 한다

폐지 경우⑦

집행 후 액 처리

등 폐지에 필 한

사항 원 에 한다

치24 ( ) 산단체

가 치하 림

산식 하는 에

라 미리 림 산식 에게

치 재원 보

안 등 포함 치계

하여 승 후 산

치계 내용15 ( )

에 치

계 에 포함 어야 하는 사항에

하여는 용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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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상

아야 한다

25 재원( )

다 각 재원 한다

거

연 또는 지원

산 가공처리｢ ｣

에 업 업 사｢

료 리 에｣

업 등 산 업 지

원

운용 등 그

원 치26 ( )

치한 산단체는 다

각 사항 심 하 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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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하 원

라 한다 다

거 액

폐지

운용계 립 변･

경과 결산

그 에 원 하다고

하여 원 심 에 치는

사항

원 운27 ( ) ①

원 는 원 과 원 포함

한 하 원 하고

원 다 각 사람 한

다 경우 원 과 는

산업 한다

산단체 지 하는 산

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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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에 해당하는

공 원

산단체 학계 생산 가･

공 통 각 야 가･

비 지 하는 사람

원 에는 원 원②

감사 다

원 원 감사는③

원 에 각각 하 는

각각 한다

원 원 감사④

한 원 는 한다

원 는 재 원 과⑤

개 하고 원 과

찬 결한다 다만

사항 재 원

상 개 하고

원 상 찬 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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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

⑥ 항 항 지에 규

한 사항 에 원 운 에･

필 한 사항 원 에 한다

운용 리28 ( )

산단체가 운용① ･

리한다

산단체는 운용계②

안 하여 원 심

거쳐 림 산식 승

아야 한다 운용계

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

개

산단체는 에 한③

계 하고 다 계

하여 계처리하여야 한다

운용에 드는 비용에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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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는 항 용한다

폐지29 ( ) 산①

업 는 치 목

달 하 곤란하다고 하는 경

우에는 산업 상

아 원 에

폐지 청할 다

폐지에 한 찬②

보고 공 등에 하여는

항 항 지 규

용한다 경우 원

원 는 원

리 원 납

리 원 또는 납 각

각 산단체 거

거 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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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사 칭 사용 지30 ( )

에 아니

에 가 또는 그 생산

용어 사용한 또는

사한 칭 사용하지 못한다

지도 감독31 ( )･ 림 산식①

운용에

한 업 지도 감독하 산단･

체 리 원 원 납

하 산단체등 라 한다 에

하여 에 한 업 계･

재산 등에 하여 필 한 사항

보고하게 하거 필 한

하게 할 공 원에

게 사 실 등 하여 그

검사하게 할 다

항에 라 검사 실시하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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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지 검사 시 목

내용 등 산단체등에 알

야 한다 다만 하거 미리 알

리 검사목 달 할 없다고

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
하다

항에 라 검사 하는 공③

원 그 한 시하는 지

니고 계 에게 보여 주어야

한다

림 산식 산단④

체등에 하여 감독상 필 한

과 치 할 다

항 항 지에 규⑤

한 사항 에 지도 감독에 필 한･

사항 림 산식

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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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한32 ( ) 에

림 산식 한 그

통 하는 에

라 특별시 역시 특별 치시･ ･

도지사 또는 특별 치도지사에･

게 할 다

칙33 ( ) 항 하

여 계처리 한 는 만원

하 에 처한다

양 규34 ( ) 산단체

산단체 리 사용

그 업원 그 산단체 업

에 하여 행

한4 ( ) 림 산식

에 라 다 각

한 특별시 역시 특

별 치시 도지사 또는 특별 치

도지사에게 한다

항 에 과

태료 과 징

항 에

과태료 과 징



－ －

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하 그 행 하는 에 그

산단체에도 해당

과 한다 다만 산단체가 그科

행 지하 하여 해당

업 에 하여 상당한 주 감독

게 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

러하지 아니하다

과태료35 ( ) 다 각 어느①

하 에 해당하는 에게는 천만원

하 과태료 과한다

항 또는 항에

용도 하여 사용

한

항 하여 당한

사 없 거 납 뢰

거 하거 거 납

업 단한

과태료 과5 ( ) ①

항 항에 과태료

과 별 같다



－ －

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항 항에

용하는 경우 포함한다

하여 폐지에 한 찬

실시하지 아니한

항 단 항

에 용하는 경우 포함한다

하여 납 지하지 아

니한

하여 과 동

한 칭 또는 사한 칭

사용한

다 각 어느 하 에 해당②

하는 에게는 만원 하 과

태료 과한다

항 하여 가

도 하거 도 용 매한

또는 산 매한

내에 거 납

삭②



－ －

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하지 아니한

항 단 하여

산업 거

가 도 하거 도 용

매한 또는 산 매한

내에 납하지 아

니한

항에 공시 하지

아니하거 거짓 공시한

항에 보고 또는

계 하지 아니한

거짓 보고하거 거짓

한 또는 검사 거

해하거 피한･

③ 항

지 항에 과태료는 림

산식 항 에

과태료는 특별시 역시･ ･



－ －

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특별 치시 도지사 또는 특별･

치도지사가 통 하는

에 라 각각 과 징 한다･

칙 < 10016 , 2010.2.4>

시행1 ( ) 공포 후

경과한 시행한다

연 또는 지원2 (

용도에 한 용 ) 항

개 규 시행 한 해

다 해 지원 는

연 또는 지원 용한다

원 비용에 한 용3 (

) 항 후단 개 규

칙 < 22657 , 2011.2.1>

시행1 ( ) 월

시행한다

과태료 과 에 한 경2 (

과 치) 시행 행 에

하여 과태료 과 용할

에는 규 에 다

칙 < 168 , 2011.2.1>

시행1 ( ) 규칙 월

시행한다

납 에 한 료 지2 (

에 한 경과 치) 개 규

에 라 리 원 가 납

과 하여 료 하

지는 개 규 에도

하고 규 에 다



－ －

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시행 후 원

하는 경우 용한다

연체 에 한 용4 ( )

항 단 개 규 시

행 후 납 리 원

납 가 지연 것 용한다

운용비 한도에 한5 (

용 ) 항 항에

용하는 경우 포함한다 개

규 시행 한 해

다 해 용한다

산 에 한 경과 치6 ( )

시행 당시 규 에

라 거 한 산

과 거 한



－ －

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산 각각 에 라 치

산 과 산

본다

원 에 한 경과7 (

치) 시행 당시 규①

에 원

원 에 원

원 보

그 는

간 한다

시행 당시②

에 라 거 한

산 에 하여 치

리 원 감사는 항

개 규 에 원 감

사 보 그 는

간 한다



－ －

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리 원 에 한 경8 ( 과

치) 시행 당시①

에 라 거

한 산 과 거

한 산 에 하여 치

리 원 는 각각

개 규 에 라

치 리 원

원 본다

시행 당시②

에 라 거 한

산 에 하여 치

리 원 원 원

원 개 규 에

리 원 원

원 원 보 그 는

간 한다

시행 당시③



－ －

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에 라 거 한

산 에 하여 치

리 원 원 원

원 개 규 에

원 원

원 원 보 그 는

간 한다

칙 과태료에 한 경과9 (

치) 시행 행 에 하여

칙 과태료 규 용할

에는 규 에 다

다 과 계10 ( ) 시

행 당시 다 에 ｢

산 운용에 한

규 용한 경우에｣

가운 그에 해당하는 규



－ －

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규 갈 하여

해당 규 용한 것 본다

칙 < 11075 , 2011.11.14>

월 시행한다

칙 < 11506 , 2012.10.22>

공포 후 개월 경과한

시행한다

칙 < 11690 , 2013.3.23>

시행1 ( ) 공포한①

칙 < 23903 , 2012.6.29>

월 시행한다

칙 < 24455 , 2013.3.23>

시행1 ( ) 공포한

칙 < 291 , 2012.6.29>

규칙 월 시행

한다

칙 < 1 , 2013.3.23>

시행1 ( ) 규칙 공포한　



－ －

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시행한다

생략②

2 5 지 생략

다 개6 ( ) ①    

지 생략

   산 운용에

한 다 과 같 개

한다

항

항 항 지 항

단 같 항 항

같 항 항 후

단 같 항

항 항 항 항･ ･

항 림

산식 각각 림 산식

시행한다 단 생략

2 5 지 생략

다 개6 ( ) ①   

지 생략

  산 운용에

한 시행 다 과 같

개 한다

각

항 본 림 산식

각각 림 산식

한다

    지 생략

시행한다

2 7 지 생략



－ －

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한다

항 항 항 본･

단 항 단･

항 단 같 항

항 지 같

항 항

항 항 항 항･ ･ ･

항 각 항･

항 항 단

항 항･

항 림 산식

각각 림 산식

한다

산

운용에 한 개

항 림 산식

림 산식

한다



－ －

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      지 생략

7 생략

다 개8 ( ) ①   

지 생략

  산 운용에

한 시행규칙 다 과

같 개 한다

림 산식

림 산식 한다

림 산식

림 산식 림

산식 림 산식

림 산식 림

산식 한다

    지 생략



－ －

산 운용에 한 산 운용에 한 시행 산 운용에 한 시행규칙

칙 < 24510 , 2013.4.22>

월 시행한다



－ －

산 운용에

한 시행 별

별 별 원[ 1]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3

항( 3 1 )

별 과태료 과[ 2]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4

항( 5 1 )





－ －

별

별 원 항

별 원 별 산업
체 산업

원

별 가 사 마릿
체 가 사 마릿

원

비고 별 산업 체 산업 별 가 사 마릿

체 가 사 마릿 는 항에 보고에 라 산 한다



－ －

별 개

과태료 과 항

1.

가 행 에 과태료 과 근 간 같

행 과태료 과 경우에 용한다 경우 행 에 하여

과태료 과처 한 과 다시 같 행 한 각각

하여 계산한다

림 산식 또는 특별시 역시 특별 치시 도지사･ ･ ･ ･

특별 치도지사는 행 도 행 동 그 결과 등

고 하여 에 과태료 액 에 그 액

늘리거 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항

항에 과태료 액 상한 과할 없다

2. 개별

행
근거

과태료 액

단 만원( : )

1 2
3

상

가 항 또는 항에

용도 하여 사용한

경우

항

항 하여 가

도 하거 도 용 매한

또는 산 매한

내에 거 납 하지 않

경우

항



－ －

행
근거

과태료 액

단 만원( : )

1 2
3

상

다 항 단 하여

산업 거

가 도 하거 도 용 매한

또는 산 매한

내에 납하지 않 경우

항

라 항 하여 당한

사 없 거 납 뢰

거 하거 거 납업

단한 경우

항

마 항에 공시 하지

않거 거짓 공시한 경우 항

항 항에

용하는 경우 포함한다

하여 산 폐지에 한 찬

실시하지 않 경우

항

사 항 단

항에 용하는 경우 포함

한다 하여 납 지하지

않 경우

항

아 하여 산 과

동 한 칭 또는 사한 칭

사용한 경우

항

항에 보고 또는

계 하지 않 경우

거짓 보고하거 거짓

한 경우 또는 검사 거 해･

하거 피한 경우

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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